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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한다
- KS인증으로 일원화해 품질관리 강화하고 기업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ㅇ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

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인증대상 지정, 산업표준의 적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

     

표준번호 표준명 적용 범위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노화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파쇄하고, 체가름
(체를 사용해 크기별로 분류)하여 만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품에 사용되는 폐콘크리트
로부터 생산된 순환 굵은 골재 및 잔골재 

KS F 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생산
되는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ㅇ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

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

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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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4.8.5.)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하여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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